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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▣ 없음   □ 있음 참고자료  □ 없음  ▣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농어촌 민박시설‘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’ 

-‘20.12.10일 이전 신고 민박, 6월 9일까지 의무가입,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- 

- 신고 후 30일 이내 가입, 신체피해 1인당 1억5천만 원, 재산피해 10억 원까지 보상 -

인천시가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높이기에 

나섰다.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‘재난과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’에 따라

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 된‘농어촌민박’은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

오는 6월 9일까지‘재난배상책임보험’에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.

그 외에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가입해야 

하며, 보험 보상범위로는 신체피해가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

5천만 원까지이고,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.

다만,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간 내 보험 미 가입 시에는 가입

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

부과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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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재난배상책임보험’은 화재 ․ 붕괴 ․ 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

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대상은 음식점 ․ 숙박

업소 ․ 공동주택 등 20종이 해당 된다.

이번 가입대상에 추가되는 시설은 중구 5개, 강화군 694개, 옹진군 409

개 등 총 1,110여 곳이다.

윤도영 시 사회재난과장은“‘재난배상책임보험’은 타인의 신체와 

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이번에 추가되는 

농어촌민박시설은 기한 내 모두 가입해 주실 것을 사업주 분들께 당부 

드린다.”며

앞으로도“‘재난배상책임보험’의무가입 시설에 대해 지속적 가입 

독려뿐만 아니라 미 가입 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행정처분 실시 

등 철저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”라고 말했다.

<붙임>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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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1 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 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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